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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 준수 및 적정대가 반영 요청

                        

1. 국가 기간시설물의 건설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사의 무궁한 발

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공사가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

을 실시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제100조 제1항(안전점

검의 시기 및 방법 등)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 고

시 제2020-047호, 2020.01.23.)」의 제21조(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)에 따른 

[별표1]에 따라야 하나,

 2020년 4월 24일 기 공고 시행한‘회야댐-울산공업용수도간 비상연계관로 

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’를 발주 하면서 점검비용 19,870,000

원(부가세별도)으로 흙막이 지보공(2회), 거푸집, 동바리(2회) 등을 추가하여 

정기안전점검 10회, 초기점검 2회를 실시토록 하고,

 2020년 6월 24일 기 공고 시행한‘금산정수장 운영효율화사업 시설공사 안

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’를 하면서 점검비용 3,932,479원(부가세포함)으로 

위 [별표1]에도 없는 항타·항발기 2회, 흙막이 보호공 2회 등을 추가하여 정

기안전점검 7회, 초기점검 1회를 실시토록 하는 등 적정대가의 반영 없이 직

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
접비용 실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가로 부당한 발주를 하였는바 부실한 안

전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 횟수를 준수하고 적정대가를 반영하여 발주

해 주시기 바랍니다.  (끝).

[참 고 :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,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

과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]


